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

법무법인(유) 한결 제2회 공익활동 공모 프로젝트  

 

 

법무법인(유) 한결은 변호사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역할을 다하는 것에서 한 걸음 

더 나아가, 인권 옹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치 실현을 위하여 작

년에 이어 공익인권 분야에서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. 관심 

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  

 

우리 법인은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법률서비스와 사회공헌이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

게 성장해 나가겠습니다.  

 

 

▪ 응모 대상   : 공익 / 공익법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

▪ 사업의 형태 : 제한 없음(예 : 활동, 연구, 교육 등) 

▪ 응모 주제   : 공익 / 공익법률과 관련된 일이라면 제한 없음 

▪ 응모 기간   : 2015. 11. 2. ~ 2015. 11. 30. 

▪ 선정자 발표 : 2015. 12. 10.  

▪ 응모 방법   : 이메일 제출 (public@hklaw.co.kr)  

 

 

붙임 : 응모 안내 및 지원서 양식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

법무법인(유) 한결 제2회 공익활동 공모 프로젝트 응모 안내  

 

 

1. 응모 개요  

 

▪ 응모 대상   : 공익 / 공익법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

▪ 사업의 형태 : 제한 없음(예 : 활동, 연구, 교육 등) 

▪ 응모 주제   : 공익 / 공익법률과 관련된 일이라면 제한 없음 

▪ 응모 기간   : 2015. 11. 2. ~ 2015. 11. 30. 

▪ 선정자 발표 : 2015. 12. 10.  

▪ 응모 방법   : 이메일 제출 (public@hklaw.co.kr)  

 

 

2. 진행 일정  

 

공모 공지 – 접수 – 심사 – 선정자 통지 및 업무협약 (한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) 

 

 

3. 제출 서류 : 지원서(붙임 양식) 1 부 

 

 

4. 접수 기간 : 2015. 11. 2. ~ 2015. 11. 30.  

 

 

5. 제출 방법 : 이메일  public@hklaw.co.kr 

 

 

6. 참고사항 

 

o 신청하는 활동이 타 단체나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

은 활동이어야 합니다. 

 

o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되며, 지원할 공익활동 선정을 위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

성하여 심사합니다.  

 

o 공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public@hklaw.co.kr 또는 02-3458-0966 로 문의하시

기 바랍니다. 

mailto:public@hklaw.co.kr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

법무법인(유) 한결 제2회 공익활동 공모 프로젝트 지원서  

 

이 름(단체명)  

주  소  

전화 / 이메일 (전화)  (이메일) 

소  개  

사업명  

사업계획  

 

요약 

 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

첨부.   

사 업 계 획 서 

 

법무법인(유) 한결  공익활동 공모 프로젝트  사업계획서 

이름(단체명)  

활  동  명   

활동 기간  

활동 목적  

활동 내용  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

기대 효과  

예산 계획* 

예산 총액**  

 

 

* 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에 대한 세부 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

**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. 지원 범위에 대하여는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정합니다.  


